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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7. 14.(수)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박효진(044-203-3156)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악속도 제한은 단체운동 프로그램(GX) 진행 시 적용 -

세계일보, 머니투데이는 2021년 7월 14일(수) 자 <비티에스(BTS)는 되고 

블랙핑크는 안 돼…음악속도 제한에 현장에서 찾은 묘수는>, <박효신 노래

나오는 ‘애절한 헬스장’…해외 언론도 ‘비현실적’>이라는 제목으로 “헬스장

에서 유튜브에 있는 120비피엠(bpm) 노래모음 틀어”, “부실한 논의 과정…
전형적인 탁상행정”, “빠른 노래 튼다고 침방울 더 많이 튀는 건 아닌데…
황당한 헬스장 업주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으로,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영업장 음악(배경음악)
으로 사용되는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킬로미터(km) 속도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등의 방역수칙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업계 및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박효진(☎ 044-203-31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